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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인 창업이란 뭘까요? 

·

eAnSe.com

개념, 구분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방법, 요건 등(조특법 제6조)

세액감면
계산방법

(5년간 법인세, 소득
세의 100% 또는 50% 

감면)

① 중소기업 창업시 처음 5년간 소득에 대한 법인세, 소득세 감면 적용함(감면액 = 이익·소득×세
율×(100% :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, 50% :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외 
일반창업, 창업보육센터 등)

② 창업벤처중소기업 : 처음 5년간 소득의 법인세, 소득세×50% 감면

해당업종
대부분의 제조업 등, 광업·건설업, 유통 도·소매, 물류산업, 음식점업 등, 기술서비스업 등(제외 : 
부동산임대업, 변호사, 회계사, 건축사, 수의사 등)

창
업

새사업
최초 개시

기존 사업 유지하면서 다른조직, 다른 장소에 신규사업은 창업임(둘다 번성)

사업분리, 
임직원 개시

기존 사업의 일부 분리 설립하면서, 해당회사 임직원이 사업분리 후 실질 대표자로 별도운영 등

창
업
 아
닌 
경
우

합병·분할 등
합병·분할·현물출자·사업양수로 기존 사업의 50% 이상 승계, 인수, 매입 등(50% 미만 인수는 
창업임)

개인사업
법인전환

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

폐업 후
재개업

폐업 후 개시,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

사업확장
업종추가

사업 확장이나 기존사업의 추가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의 최초개시가 아닌 경우

창업의 판단
유권해석 등

(1인 복수창업감면됨)

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 설립하여 동일업종 영위도 창업임(법인 대표자가 다른 지
역에 개인사업 새로 개시해도 창업임) :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창업 아님.
기존사업자의 사업 일부나 전부승계 운영이나 사업창출 효과 없으면 창업 아님. 개인 폐업 후 동
일업종 법인설립시 창업아님. 여러개 법인을 연접 다른장소에 설립해도 창업임. (그러나, 연접장
소의 인적·물적설비 승계하면 창업 아님)

-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


